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8/2563호 

분석과 개발을 위해 수입을 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입세 면제 권리와 혜택 제공 

---------------------------------------------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종합안내사항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율에 의거한 내용은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제16항, 18항, 30/1항에 따라 투자촉진위원회는 2017년 3월 14일에 고시된 투자촉

진위원회 안내사항 제1/2560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  

1. 투자촉진을 받는자는 실험등을 포함한 분석과 개발을 위해 수입을 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입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건당 1년을 받을수있으며 수입세를 면제 권리를 받는 물품의 경우 기계나 재료, 자재등이 

수입세 면제 권리를 받고 있지 않는것들이어야 하고 종류, 양, 기간, 조건, 정해놓은 방법들을 따라야 함  

2. 권리와 혜택을 받는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범위의 분석과 개발이 필요함 

(1) 분석과 개발분야로 예를들면 

- 분석과 개발 사업 

-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 테크놀로지 목표개발 사업 

(2) 분석과 개발 강제 시행에 대한 조건이 있는 사업  

(3) 투자가 있을경우 권리와 혜택을 최고로 부여받을수있는 조건으로 정해진 사업이나 분석과 개발에 비

용이 들어가는 사업 

(4) 분석과 개발을 통한 개발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의 가치를 따르는(Merit-based Incentives) 추

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 

(5) 분석과 개발의 투자촉진 규율에 따라 투자촉진을 받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2020년 4월 13일부터 적용 

2020년 5월 14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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